
정부는 건설업 등 국민일자리 잠식 분야, 유흥 ·마사지업 등 풍속저해 업종 등에 대한  
불법고용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합니다.
•  이 경우 취업할 수 없는 외국인을 공급하는 ‘직업소개소’ 등에 대한 ‘영업정지’ 처분도 병행 실시할 계획입니다.

건설업에 불법 취업하다 적발된 외국인은 체류기간이 남아 있어도 바로 출국 조치 됩니다.  
(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)
•  유학생, 결혼이민자의 가족, 재외동포 등도 위 업종에 불법 취업하는 경우 1회 적발만으로도 바로 출국 조치됩니다.

자진하여 출국하지 않고 단속에 적발된 외국인은 강제퇴거 되고, 그 명단이 본국 정부에  
통보될 수 있습니다.
•  다만, 자진출국 하는 경우에는 명단을 통보하지 않습니다.

2018. 10. 1. ~ 2019. 3. 31. 기간 동안 불법체류자 특별 자진출국 제도를 운영합니다.
•  위 기간에 자진하여 출국하는 외국인은 불법체류 기간에 관계없이 입국규제가 유예됩니다. (동포 신원불일치자 포함)

•  하지만 단속에 적발되면 최대 10년간 입국규제 되며, 그 명단이 본국 정부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.

외국인 관련 문의   

2018. 10. 1. ~ 
2019. 3. 31.  

불법체류자 특별 자진출국 제도 운영 기간

불법체류자 등 출입국사범 신고 불법체류 외국인을 발견하면 
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1588-7191

외국인 불법고용 방지 및 
불법체류자 자진출국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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